
참고 1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 서식(안)

재취업 활동 계획서

 1. 수급자격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수급자격 신청일자 실업급여수급기간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일자

휴대전화 010 -       

퇴직시 직종 보유 자격증

 2. 취업, 창업 계획

  2-1. 취업희망(  )

취업희망직종① 취업희망직종② 취업희망직종③

희망근무지역① 희망근무지역② 희망근무지역③

희망임금수준 근무형태 정규직(     ), 계약직(      )

  2-2. 자영업, 프리랜서 등 창업희망(  )

창업업종 창업예정시기

창업예정지역 프리랜서,노무제공자 희망

창업준비활동

 3. 고용센터 제공(참여 희망) 희망서비스 (희망사람만 체크)

희망시기 수급기간중 계속 희망(      ),     수급종료 시점 희망(          )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만 제공(      ),       취업알선 희망(      )

직업훈련 정보 (훈련직종) 

잡케어 참여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금융상담 필요 복지상담 필요



 4. 재취업 활동 계획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계획하고 있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회차 취업활동계획

2차 실업인정일

3차 실업인정일

4차 실업인정일

5차 실업인정일

6차 실업인정일

7차 실업인정일

8차 실업인정일

9차 실업인정일

 * 작성방법

  - (2차)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로 작성

  - (3차 이후) 채용시험 응시, 이력서제출, 면접예정, 직업훈련 수강 등 구체적인 취업

활동계획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는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재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재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 직원의 직업지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재취업활동

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

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며, 위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자 이름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이름                 (서명 또는 인)


